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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등록/신고 기준

1. 처음 등록/신고 및 변경 시

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

법인

개인

등록 가능

등록 불가능
신고 가능

변경 등록/신고 기준

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

상호

소재지

사전 등록
(방통위 등록증 회신 必)

사전 신고
(방통위 신고 증빙 회신 必)

시스템

사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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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

- 실태점검 자료 제출 시 방통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해야함

-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등록/신청 후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할 것

- 신고 → 확인 → 수리까지 업무일 기준 약 10~20일 정도 소요

[ 방통위 공문 예시 ]

[ 전자민원센터 처리현황 화면 예시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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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, 양수

2-1. 양도, 양수, 상속 시

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

인가/신고

신고 대상

사전 인가

양수 받는 사업자

사후 신고

상속

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

인가/신고

신고 대상
해당없음

상속 받는 사업자

사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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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, 분할

2-2. 합병, 분할 시

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

인가/신고

신고 대상

사전 인가

합병/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
합병/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

사후 신고

합병, 분할 전/후 위치정보/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
가지게 되는 주체가 인가/신고할 것



신고신청주체
(사물위치정보사업자/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)

신설 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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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. 합병 예시

A사업자
(이외 사업)

사례 1

C사업자
(위치 사업)

사례 2
A사업자
(위치 사업)

인가신청 주체
(개인위치정보사업자)

사례 3
A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이외 사업)

B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위치 사업)

흡수 합병

A사업자
(이외 사업)

사례 1

A’사업자
(위치 사업)

사례 2
A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위치 사업)

신고신청 주체
(사물위치정보사업자/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)

인가 신청주체
(개인위치정보사업자)

신설법인

존속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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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4. 분할 예시

존속 분할

소멸 분할

사례 1

사례 2

A’사업자
(위치 사업)

사례 3

A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이외 사업)

A’사업자
(이외 사업)

B사업자
(위치 사업)

A’사업자
(위치 사업)

사례 4
B사업자
(위치 사업)

-
A사업자
(위치 사업)

인가신청주체
(개인위치정보사업자)

신고신청주체
(사물위치정보사업자/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)

인가 신청주체
(개인위치정보사업자)

신고신청주체
(사물위치정보사업자/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)

존속법인 신설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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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5. 분할합병 예시

신설 분할합병

사례 1

사례 2

A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위치 사업) C사업자

(위치 사업)
B사업자
(이외 사업)

분할합병 중 분할합병 후(신설법인)분할 전

기존 A의
위치 사업A’사업자

인가신청주체(A사, B사모두)
(개인위치정보사업자, B가이외사업인경우포함)

신고신청주체
(사물위치정보사업자/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)

흡수 분할합병

사례 1

사례 2

A사업자
(위치 사업)

B’사업자
(위치 사업)

분할합병중 분할합병후(존속법인)분할전

신고신청 주체
(사물위치정보사업자/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)

인가신청주체(A사, B사모두)
(개인위치정보사업자, B가이외사업인경우포함)

B사업자
(위치 사업)

B사업자
(이외 사업)

기존 A의
위치 사업A’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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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

3-1. 휴업, 폐업 시

사물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

승인/신고

통보

사전 승인

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최소 30일 전
휴업하는 사업범위/기간 통보

사전 신고

해당없음

파기의무 개인위치정보
(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사업의 정보만 파기)

해당없음

기간 최대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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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

3-2. 휴업, 폐업 시

사물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

승인/신고

통보

사전 승인

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최소 30일 전
폐업하는 사업범위/기간 통보

사전 신고

해당없음

파기의무
① 개인위치정보
② 위치정보 수집사실

확인자료

해당없음
① 개인위치정보
② 위치정보 이용·제공

사실 확인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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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

- 실태점검 자료 제출 시 방통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해야함

-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등록/신청 후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할 것

- 승인/신고 → 확인 → 수리까지 업무일 기준 약 10~20일 정도 소요

[ 방통위 접수증 예시 ][ 방통위 공문 예시 ]



감사합니다


